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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4. 29

 사회  도  시  위  원 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  출  자 .  탄서  구  청장

. 나  제출일자 : 95. 4. 25

. 다  회부일가 : 95. 4. 26

.'j:4  가 깅띨자 . 95. 4. 28

2.  제안설명요지 (  설명자 :  청소파장 )이남용

. 가 제안사유

·3 . 자익의길약과재잘용촉진애관한탤률시행령  동시행규칙  및 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

 질◎의기쿤애관한규칙이  일부개정 (95.2.6)  공포 됩에 따라

3 1  회용품  사용억제  대상사업장  및  품목을  확대하여  대상사업장별  세부실천사항  및 적용

 대상 1  회숑품의  종류를  규정하고  법적  구속력을  강화하여  쓰레기  종량제의 기본취지인

 쓰레기  줄이기가  구민  생활속의  조기정착  되도록  하기 .위함

. 나  관련근거 법령

3 fi  자끈의절약과재활용촉진 관한댑률 15 , 제 조 f;16 , 조 40  제 코  내지 42 .조

C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  중 3  조의 2

. 다 주요골자

0  식뚬접객업소  및  집단급식소의  규제대상  범위확대와  적용대상 1  회용품  종류 확대

f  숙박업소의  규제대상  규모 (  확대 객실 30  실 --  이상 객실 7  실 )이상

0  판매업소에서의 , 비닐봉투 1  회용품  쇼핑땍  사용의  규제대상 범위확대

( , 백화점 , 대형점 , 도매센타 쇼핑센타』매장면적 200D  이상인  판매점 )추가

0  합성수리로  제조된 1  회용  도시락  용기  사용억제 추가

 ◎구◎◎◎달◎구◎기물관련◎◎료부◎·  징수◎무◎관한조◎중◎◎조례( )안 ◎◎보고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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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 ( 36  룬 띤 - 30)룬

3.  전문위원  검토의견 (  요지 전문위원 :  허 )면

0  본  조례는  폐기물의  발생을  억제하고  자원의  절약과  재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제정된

 폐기물관리법 63  제 조  및 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  제 조의  규정에  의거 법규위

 반행위자에  대한  과태료의  부과와  징수애  관한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것으로  지난 94년

11  월  제정된 .것임

0  금번  개정안은  지난 95 2 6  년 월 일  관련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

 개정에  따라  관련  과태료  부과기준을  정하려는  것으로 1  회용품의  사용자제와 합성수지

 광고물 ·  배포 억제의 o·』곡명령  위반자의  범위  확대와  대상항목  강화로  법적  구속력을 강화

 하는 ,것임

0  자연환경의  보존과  쓰레기종량제의  조기정착을  위하여  제조 ·  유통단계에서  부터 쓰레기

 발생의  최소화를  이루기  위한  조치로  본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 위반됨이 , 없고  국민적 공감

 과  당위성에  따라  실효성  있게  추진될  수  있도록  제출된  원안대로  의곁함이  좋을 것으로

.사료됨

4.  질의답변 (  요지 답변자 :  청소과장 )이남용

?  현행  조례의  시행  후  현재까지  본안건의  뚤이챙에  따◎  과태료의  럭과  실직애 데하여

 알고 ?싶은데

D  개정전  조례적용  대상업체수는  전체가 43311i  업소로  이  중  사전룰량이  기  할또린 민노가

56「11소로 1111  월간 , 권고하고 6  개원간이네  시행토록  이행띵령을  한  후  기간  중 사실고사한
f:

il 바  위반업체가  전혀  없었으며  또한  조례개정  후  적용데상업체수는  대폭  확데피어 1, 239개

f  소로
 파악되어 .있음

?  현재4  월  한달동안  권고기간으로  설정하고 5  월부터 6  개월간을  이행명령  기간으로 , 하였으며

 기간  경과  후  사실조사를  통하여  미이행업소  적발시  철저히  과태료즐 부과처분토록

 하여  쓰레기  줄이기가  주민생활속에  조기  정착되도록 .하겠음

5.  토론요지 :없음

6.  심사결과 원안가결

(  반대 : )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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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 첨부 : 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 ) 안 1부

 제출년월일 : 1995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(  청  소 )과

1 . 제안이유

0 , 자윈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동시행규칙  및  제품의  포장땅법  및 포장재의재

 짙둥의기준에관한규칙이  일부개정 (95. 공포 2. 6)  됩에 따라

3 1  회용품  가용억제  대상사업장  및  품목을  화데하고  대상사업장별  세부실천사항  및 적용대상

1  회용품의  종류◎  규정하여  탭적  구속력을  강화하여  쓰레기  종량제의  기본취지인 쓰레기

 줄이기가  구민  생활속에  조기정착  되도록  하기 위함

2. 근거법령

4  자끈근쓸딱극패활똥촉진에쓴글렇률 iS , 끝 고 iS , 제 코 4f  곤 조  내꼭 42◎ 코

C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2제 조

3. 주요골자

I  식품접꺽업소  및  집단급식소의  규제대상  범위확대와  적용대상 1  회용품  종류 확패

o  숙박업소의  규제대상  규모 (  확대 객실 30  실 -·  이상 객실 7  실 )이상

3  판매업소에서의  비닐봉투 1  회용품  쇼핑백  사용의  규제대상 범위확대

( , 백화점 , 대형점 , 도매센타 쇼핑센타』매장면적 200f  이상인  판매점 )추가

0  합성수지로  제조된 1  회용  도시락  용기  사용억제 추가

 ◎구광◎◎달◎구◎◎물관련과◎료부과·  ◎수◎무◎관한조◎중◎◎조◎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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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( ) 개정조례 안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 따로붙임

·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5  제 조 ' 1" 별표  중 " "  폐기물관리법 란 " 2 " 제 호 " "  가목 중 "  져해진  분리배출  땅탬에  따라 분리하여

 배출하지 , 아니하거나 ri  정된  장소  및  용기애  배출하지  아니한 "  경우 를 "  져해진  분리배출 방

 법에  따라  분리하여  배출하지  아니한 "  경우 로 . 한다

5  제 조 " 1" 별표  중 " "  자원의절약과재활웅촉진에관한법를 란 ' 1 " 제 호 " " 가목  쿵 '  객석면직 33제곰

 미터  이상 56  제곰미터  미만의  식품점객업소에서 1  회용품  사쏭자제애 f# 데  고피령경끌 이낑c'『지

 아니한 "  겋우 즐 '  식품위생법 21  제 코의  규정에  의한  식품점끽언소  중  끽실과 l':  실면적이 」3제

 곱미터  이상 55  제곱미터  미만의  식붐접객업소에서 1 (  회충품 이쑤시개◎ )  제치한다 사용자제 린

 할성수지로 ( ) 도포 코팅  또는 ( )  천◎ 라미네이션 퇸 1  회용  광고선전물의  제작 ·  배보  억제애 데한

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"  경우 로 . 한다

5  제 조 " 1" 별표  중 " "  자원의절약과재환용촉진에관한법를 란 " 1 " 제 호 ' " 나목  중 '  객석면지이 66제

 곱미터  이상의  식품접객업소  및  집단급식소에서 1  회용품  사용자제에  대한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

 아니한 "  경우 를 "  식품위생법 2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식품접객업소  중  객실과  객석면적이 66제

 곱미터  이상의  식품접객업소  및  동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집단급식소에서 1 (회용품 이쑤시개근

)  제외한다 사용자제  및  합성수지로 ( ) 도포 코팅  또는 ( )  첩합 라미네이션 된 1  회용 광고선전물의

 제작 ·  배포  억제에  대한 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"  경우 로 . 한다

5  제 조 " 1" 별표  중 " "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 ' 1 " 제 호 ' 2"  나목의 를  다음과  같이 신

. 설한다

2. 나의  식품위생법 2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식품접객업소  중  객실과  객석면적이 33  제곱미터 이

 상의  식품접객업소  및  동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집단급식소에서 1  회용품  중  이쑤시개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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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게에  데한  코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-1  경우 차위반 300( ), 천원 2  차위반 500( ), 천원 3차

 위반 1,000( )천인

5  제 조 " 1" 별표  중 " "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 ' 1 " 제 호 ' " 다목  중 ' "목욕장에서 를

"  공중위꺾댑 rl12  조의  규정에  의한 "  목욕장에측 로 . 한다

5  제 코 " 1" 떨교  중 " "  자인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 ' 1 " 제 호 " " 라목  중 "  객실이 30  실 이상

 인 "  숙딱업쏘애서 를 "  공중위생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숙박업  중  객실이 7  실  이상인 숙박업소

"  에서 로 . 한다

5  제 코 ' 1" 별표  중 ' "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 ' 1 " 제 호 ' " 마목  중 ' , 백화점 .대형점

』매센타  띤  쑈굄낀타에서 1  회용품  사용억제에  대한  코치령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"경우 를

"  토 011  노 핀홍냄 2  제 고의  ◎정에  의한 , 빌화점 , 게형점 , 도래낀타  쇼핑센타  띤  매장 면적디

2()()ill  곰띠터  이샀인  영얻팡애서 1  회용품  사용자재  및  합성수지로 ( ) 도포 코팅  또는 (첩합 라미

·11 ):1: ㄴ 이선 1  뫼돋  촹고선전뚤의  사용자재에  데할  코치떵령을  이힝하지  아니한 '  겅우로 . 한다

「115코 " )1.1" 빌  쿤 " "  자일치질약과재환온촉진에관한댄률 란 ' 1 " 제 호 ' " 바목  중 ' , 땍화점 ,데형점

 고때낀타  띳  쇼핑센타애서  화장품류  뎃  세재류론  판매하는  자가  포장용기의  재사용을 위한

 핍코사항애  데한  코치멍령끌  이행하지  아니할 "  겋우 를 '  도 ·  소매진홍법 2  제 조의  규정에 의한

 빈화검에서  재활숟제쭘의  교환 ·  판매장의  설치 ·  운영에  관한 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경

"  우 로 . 한다

5  제 조 " 1" 별교  중 " "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" 1 ' 제 호 ' " 사목  중 '  백화점에서 재활

 용  제품의  교환 ·  판매장의  설치 ·  운영에  관한 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"  경우 를 "식품위생

 법 21  줄 조의  규펑에  의한  도시락  제조업에서 1  회용품  사용자제를  위한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

 아니글 "  증두 로 ,fi , 고 ( j 부과금액 친원  중 "1  파위반 2,300"  뜰 'j  차꾸◎ 1,50·37  으초 0.글

5  제 조· 1- 별표  중 · "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란' 1 " 제 호 " "  아목 을 '  다음쑤쑨이신설한

. 다 .

. 아  통계법의  규정에  의하여  통계청장이  고시하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 가정용품 도매업

( , 종합소매업 백화점 , 대형점 , 도매센타  쇼핑센타  및  매장면적애 200  제곱미터  이상인 영업장은

), 제외한다  가정용기기 ·  기구  및 , 장비소매업  기타 , 일반금융업 , 기타금응업  보험  및 ,연금업

, 증권거래업  부동산  임대  및 , 공급업  광고대행업 , 전문강습소 , 일반강습구  영화제작  및 배급

, 업 , 영화상영업  연극  음악  및  예술관련사업에서  합성수지로 ( ) 도포 코팅  또는 (첩합 라미네이

)  션 된 1  회용  광고선전물의  사용자제를  위한 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-1경우 차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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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( ), 천원 2  차위반 2,000( ), 천원 3  차위반 3,000( )천원

부칙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다만 ( 1) 별표  중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뵙률란 1  제 호  사목은 1995  년8  월 1  일부터 시행한

. 다

:  신 조 문대 츠◎
111넙 ☞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
- 11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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